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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매거진

미성년 자녀 ‘빚 대물림’ 막는다…

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뉴스

사망한 부모가 남긴 빚을 미성년 자녀가 일

방적으로 떠안는 ‘빚 대물림’이 없도록 하려는 

민법개정안이 지난 8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

했다. 현행 민법은 부모가 재산보다 많은 채무

를 남기고 숨졌을 때 미성년 자녀가 3개월 안

에 법정대리인을 통해 ‘상속 포기’ 등을 하지 

못하면 부모의 빚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문

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. 성인이 되기도 

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정상적인 사회 생

활을 하기 힘들게 된다는 것이다. 이에 따라 

법무부는 상속 관련 민법 규정 개정 작업을 해

왔다.

이 개정안에 따르면,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

뒤에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

실을 알게 됐다면 이때부터 6개월 안에 상속

받은 재산을 한도로 빚을 갚겠다는 ‘한정 승

인’을 선택할 수 있다. 성년이 되기 전에 이런 

사실을 알게 됐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

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. 개정안

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상속이 

진행됐더라도 상속 시작을 안 날부터 3개월이 

지나지 않았다면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

는 조항도 부칙에 마련됐다.

〈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모습〉

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

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. 한동훈 법

무부 장관은 “‘빚 대물림 방지’ 법안은 지난 정

부부터 추진돼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, 미성

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”이라며 “법

무부는 정치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오직 ‘국민

의 이익’만 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

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”이라고 

했다.


